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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

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,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

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

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%(인구비례 3:1)

로 하며,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

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므로 국회는 인구편

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

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.

농촌 지역은 읍에 비해 면 단위의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

읍과 면 간의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, 인구가 5만 명 이상인

자치구ㆍ시ㆍ군에서 최소 2명의 시ㆍ도의원을 선출하고 인구편차 허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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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기준(인구비례 3:1)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읍ㆍ면

ㆍ동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나고 있음.

또한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

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

오고 있음.

이에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

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

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

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

외를 두어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

자 함(안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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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ㆍ도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범위(인구비례 3:1의 범

위를 말한다)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

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.

다만, 제3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

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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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

定) ① ㆍ ② (생 략)

第26條(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

定) ① ㆍ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

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

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

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

(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3항에

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

정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ㆍ동

(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에

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

정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

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ㆍ도

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

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

못한다. <단서 신설>

③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

만, 시ㆍ도의원지역구의 획정에

있어 인구범위(인구비례 3:1의

범위를 말한다)를 충족하기 위

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

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

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

할 수 있다.

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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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

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. <단

서 신설>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 다만, 제3

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읍ㆍ면

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

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경

우에는 예외로 한다.


